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(제5조의2 련)

상 시설

1. 제1종 근린생활

시설

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 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

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 ,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

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 , 우체국, 보건소, 공공도서 ,

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 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

로복지공단의 사무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

피소

공 화장실

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

지역아동센터

2. 제2종 근린생활

시설

일반음식 , 휴게음식 ㆍ제과 등 음료ㆍ차(茶)ㆍ음식ㆍ빵

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

안마시술소

3. 문화 집회시

설

공연장 람장

집회장

시장

동ㆍ식물원

4. 종교시설 종교집회장

5.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

6. 의료시설 병원, 격리병원

7. 교육연구시설

학교

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

도서

8. 노유자시설

아동 련 시설

노인복지시설

사회복지시설(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)

9.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, 자연권 수련시설

10. 운동시설 체육 ,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

11. 업무시설

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
융업소, 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신문사,

오피스텔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

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 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

로복지공단의 사무소

12. 숙박시설
일반숙박시설(호텔, 여 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)

숙박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

13. 공장
물품의 제조ㆍ가공[염색ㆍ도장(塗裝)ㆍ표백ㆍ재 ㆍ건조ㆍ인

쇄 등을 포함한다] 는 수리에 계속 으로 이용되는 건물로

[별표 2의2] <신설 2015.7.24.>



서 「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장애인고용의

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 하는 시설

14. 자동차 련 시

설

주차장

운 학원(운 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)

15. 방송통신시설
방송국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

신 화국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

16. 교정 시설

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, 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

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, 소년

원, 소년분류심사원

17. 묘지 련 시설 화장시설, 안당

18. 휴게시설

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 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

의 시설

휴게소

19. 장례식장
의료시설의 부수시설(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

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비고

보건복지부장 과 국토교통부장 은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

시설이 지형,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

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
